
- 1 -

2020년도 제13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0. 7. 8.(수요일),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김경숙(분과위원장), 박성호, 박정인, 오영주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12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ㆍ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ㆍ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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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746건(안건번호 제2020-64509

호~65711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64509호~64511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저작물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 시장에 미치

는 영향이 작다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64512호는 ‘▲▲▲▲▲▲’에 우리말로 번역한 웹코

믹을 이용할 수 있는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한 사안임. 저

작자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당 웹코믹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점,

저작자가 국내 블로거에게 번역, 전송에 관한 이용허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저작자의 이용허락 상대방이 심의대상 게시물 작성자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0-64513호, 64514호는 네이버 블로그 및 카페 이용자

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각각 제공한 사안으로 합

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

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1,709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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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16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1,499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

부(안건번호 제2020-40759호~42257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16개, 총 1,499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

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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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김경숙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132회 저작권보호심

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12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전차회의록 12페이지에 연구자의 소속이 변동된 

것에 대해 수정의견을 주셨고, 발언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6

쪽, 28쪽에 단순한 자구 수정 의견을 주셨음.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6쪽의 저작물명, 게시물 내용,

7쪽의 블로그 소개 내용, 저작물명, 방송사명, 8쪽의 게시물 내용, 9

쪽의 저작물명, 10쪽의 출판사명, 온라인 소설 플랫폼명, 작가 닉네

임, 저작물명, 11쪽의 사이트 주소, 게시판명, 민원 신고내용, 사이트

명, 회사주소, 16쪽의 출판사명, 17쪽의 출판사명, 사이트명, 20쪽의 

사이트명, 21쪽의 출판사명, 22쪽의 저작물명, 회사명, 서류 발행일,

공문 제목, 23쪽의 회사명, 계약일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

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

리해야 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취소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민원인 신고 건과 관련된 내용이

므로 출판사명, 사이트명, 민원 신고내용 등에 대해 비식별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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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위원, C 위원, D 위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

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사이트명, 민원 

신고 내용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

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

요 권리자는 ‘일본 후지TV’,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주)’, ‘이십세기

폭스코리아(주)’,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롯데엔터테인

먼트’, ‘유니버셜픽쳐스’, ‘(주)싸이더스’, ‘일본 NTV’, ‘tvN’, ‘TV조선‘,

’OCN‘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

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

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

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B 위원, A 위원, C 위원, D 위원: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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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8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

시한 1,746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2020-

64509호~65711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

겠음.

안건번호 제2020-64509호~64511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 ■■■■ ■■■ ■■■■■■ ■■■■■‘,

’◎◎◎ ◎◎ ◎◎◎ ◎◎ ◎◎◎‘, ’★★★★‘을 판매하고 있음. 심

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합법 시장에서 정식으로 유통 중임.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

64509호는 만화 ’■ ■■■■ ■■■ ■■■■■■ ■■■■■‘을 웹

하드에서 30포인트에 판매 중임. 안건번호 제2020-64510호는 만화 ’

◎◎◎ ◎◎ ◎◎◎ ◎◎ ◎◎◎‘도 30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으며 출

판사는 ’○○○○○‘임.

- B 위원: 출판사 ’○○○○○‘가 다수의 일본 만화를 국내에 배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 A 위원: 해당 출판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일본 만화 번역·출판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면

서)안건번호 제2020-64511호는 만화 ’★★★★‘의 불법복제물을 웹하

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30포인트에 구매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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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위원: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

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0-64509호~64511호

에 대해 의결해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A 위원: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 B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생각함.

- D 위원: 이견 없으며 가결하는데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64509호~6451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

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저작자가 무료 제공하는 만화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을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하였으나 권리자는 아님.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해서 보여주면서)위 이용자는 2016. 9.

8. “◇◇◇◇ ◇◇◇◇ ◇◇◇◇◇ ◇◇◇◇◇ ◇◇◇ ◇◇ ◇◇◇

◇”이라는 제목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을 업로드함. 심의대상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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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이 올린 본 건 웹코믹으로 연결되는 10개의 링크를 제공하

고 있음.

설정된 링크로 접속하면 2016. 9. 4. 같은 갤러리인 ❤❤❤❤❤ ❤❤
❤에 우리말로 번역한 웹코믹 ‘◈◈◈◈◈ ◈◈◈◈◈’을 제공하고 

있음.

10개의 링크 모두 ‘◈◈◈◈◈ ◈◈◈◈◈’ 웹코믹을 감상할 수 있

도록 연결됨.

우리말로 번역된 웹코믹 ‘◈◈◈◈◈ ◈◈◈◈◈’을 게시한 날짜가 

2016. 9. 4.이라는 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람.

사무처에서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 ▣▣’

의 저작자인 ‘◪◪ ◪◪◪◪◪◪’와 네이버 블로거가 주고 받은 메

일을 확인하였음.

(네이버 블로그에 게재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메일을 제시하면서)

‘▣▣▣▣ ▣▣’의 저작자인 ‘◪◪ ◪◪◪◪◪◪’가 2016. 9. 3. 네이

버 블로거에게 무료로 본 건 웹코믹의 복제, 번역, 전송에 관한 이

용을 허락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음. 이메일 내용을 자세히 살

펴보면, 블로그 이용자가 “Dear ▸▸▸▸▸▸▸▸ ▸▸▸▸▸▸▸▸

▸▸▸, I am contacting you to ask for a permission to translate

your fascinating work, ◈◈◈◈◈ ◈◈◈◈◈ in Korea, and share

it with some Korean Fans-I certainly ◈◈◈◈◈ ◈◈◈◈◈ must

be appreciated even more by more people and I would like to in

troduce this work to people who don’t know ◈◈◈◈◈ ◈◈◈

◈◈ or were not able to know due to the linguistic barrier. pleas

e let me know if you do, or do not want, and also please tell/as

k me anything you needs to know! “라고 이메일을 보냈고, 저작

권자인 ‘◪◪ ◪◪◪◪◪◪’는 이용을 허락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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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

- B 위원: 해당 작품의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에 

게시가 되기 전에 네이버 블로그 이용자에게 이용허락을 했다는 말

씀이신지?

- 성원영 전문위원: 네이버 블로그 이용자가 ‘▲▲▲▲▲▲’ 이용자와 

동일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음. 그러나 심의대상 게시물을 통해 연결

되는 웹코믹 번역본과 위 네이버 블로그의 웹코믹 번역본이 동일하

고, 심의대상 게시물의 작성 일자가 저작자가 네이버 블로거에게 이

메일을 보낸 다음 날인 2016. 9. 4.임. 그러므로 심의대상 게시물 작

성자와 위 네이버 블로거가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음.

(웹코믹 ’◈◈◈◈◈ ◈◈◈◈◈’이 게시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 보여주면서)’☆☆☆☆☆’, ’♣♣♣♣♣♣’, ‘작가소개’ 메뉴 버튼이 

있고 ‘☆☆☆☆☆’에 접속하면 영어로 된 웹코믹 ‘◈◈◈◈◈ ◈◈◈

◈◈’을 무료로 볼 수 있음.

- A 위원: 웹툰과 웹코믹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구글에 웹코믹과 웹툰을 검색해보면서)웹툰은 한

국에서 통용되는 명칭이며 서구권에서는 웹코믹이라는 명칭으로 통

용되고 있음. 해당 안건의 경우 민원인이 웹코믹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였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에도 이와 동일하게 웹코믹이라고 게재함.

- B 위원: 만화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는 것도 웹코믹의 범주에 포함되

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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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영 전문위원: 발행된 출판물을 스캔해서 jpg파일 등으로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웹툰이 아닌 만화로 봐야할 것임.

- A 위원: 웹툰은 구글에서 검색이 안 되는지?

- 정현순 전문위원: 웹툰은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임.

- A 위원: ‘Cartoon’과 ‘Comics’는 구별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이 웹툰 창시국인데 용어는 세계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 D 위원: ‘웹툰’이라는 용어를 한국에서만 사용하다보니까 해외에서 

웹툰이라고 하면 한국의 인터넷 플랫폼이라는 한정된 의미로 받아

들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

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0-645

1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D 위원: 저작자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당 웹코믹을 무료로 제공하

고 있는 점, 저작자가 국내 블로거에게 번역, 전송에 관한 이용허락

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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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저작자의 이용허락 상대방이 심의대상 게시물 작성자와 동

일인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 의견임.

- B 위원: 이견 없으며 부결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6451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

하는 것에 대해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

호 제2020-64513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네이버 블로그 

이용자가 일본 애니메이션 ‘♤♤♤’를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한 사안

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32개이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저작물명,

게시자가 동일하여 1개의 안건으로 묶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해서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을 

재생해보겠음. 스트리밍 영상에 우리말 자막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안건번호 제2020-64514호는 네이버 카페 이용자가 2020. 4. 7. 일본 

애니메이션 ‘♡♡♡ ♡♡♡ ♡♡’를 카페 게시판에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해서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을 

재생해보겠음. 총 24분이며 우리말 자막을 제공하고 있지 아니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

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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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6451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A 위원: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의견에 동의함.

- B 위원: 이견 없으며 가결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64513호, 6451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

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

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4515호~65711호는 모

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그중 일부 안건을 설명하겠음.

(영화 ‘침입자’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4781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침입자’를 165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송

지효, 김무열이 주연인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임. 2020. 6. 4. 개봉하

였으며 현재 상영중임. 7. 6. 기준 누적 관잭수는 531,577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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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트롤: 월드투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48

06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트롤: 월드투어’를 350 포인트에 판

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16년 개봉한 ‘트롤’의 2번째 시리즈로 

극장과 VOD에서 동시 상영되었음.

(영화 ‘언더워터’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4828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언더워터’를 35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주)’에서 배급하였음.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9,900원에 구매, 4,900원에 대여 가능함.

(영화 ‘콜 오브 와일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49

35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33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리슨 포

드가 주연을 맡아 큰 화제가 되었음. 2020. 5. 14. 개봉하였으며, 수

입·배급사는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주)’임. 7. 6. 기준 누적관객수

는 36,242명을 기록함. 해당 영화는 소설 ‘야성의 부름’을 영화화한 

작품임.

(영화 ‘그레텔과 헨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509

3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그레텔과 헨젤’을 360 포인트에 판매

한 사안임. 그림형제의 헨젤과 그레텔 동화를 각색한 작품임.

(방송 ‘맛있는 녀석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539

8호는 방송 ‘맛있는 녀석들’ 279회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36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방송은 comedy TV에서 방영되었음.

(방송 ‘뽕숭아학당’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5652호

는 모바일웹하드에서 방송 ‘뽕숭아학당’을 13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

임.

(방송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9회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14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방송은 ‘tvn’에서 방영한 16부작 

드라마임. 추자연, 정진영 등의 배우가 출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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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심의안건 및 증거자료 등을 직

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경숙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을 확인하시어 안건번

호 제2020-64515호~65711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C 위원, D 위원, A 위원: (심의안건과 증거자료를 확인하면

서)안건번호 제2020-64515호~65711호는 모두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

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64515호~65711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64512호는 부결함. 그 밖에 안건번호 

2020-64509호~64511호, 제2020-64513호, 64514호, 제2020-64515호~65711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

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

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 구글 검색결과제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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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5쪽부터 20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2020-40759호~42257호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o 김경숙 분과위원장이 제13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3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7. 15.

분과위원장 김경숙

위원 박성호

위원 박정인

위원 오영주


